
「장기요양요원 보호규정」법 시행 안내 … 2019.6.12.시행

장기요양 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및 종사자 

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.

종사자 처우 및 권익보호를 위한 장기요양요원 보호규정이 신설되어 2019.6.12일

시행됩니다.

이에, 관련내용을 안내하오니 장기요양요원 권익보호를 위하여 현장에 널리

전파하여 주시고 적극적인 활용을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

노인장기요양보험법

제28조의2(급여 외 행위의 제공 금지)

①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

행위(이하 "급여외 행위"라 한다)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

2.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

3.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

②그 밖에 급여 외 행위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35조의4(장기요양요원의 보호)

①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

인한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업무의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

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ㆍ폭행ㆍ상해 또는 성희롱ㆍ성폭력

행위를 하는 경우

2.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 외 

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

②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호에 따른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

2.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행위


